
예 산 총 칙

2022년도 추경 5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966,817,126 29,004,514

일반회계 920,724,544 27,621,736

특별회계 46,092,582 1,382,777

기타특별회계 46,092,582 1,382,777
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,720,040 1,311,601
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906,672 27,200

공원관리특별회계 1,465,870 43,976

제 2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1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″ 명시이월사업조서″ 와 같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인건비, 직무수행경비,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

- 지방채,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
-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

-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구,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재,개폐로 인하여 부서간

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

제 8 조 최종추경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며 지방재정

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.


